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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은 Unilever의 자산을 보호할

책임이 있습니다.

기타 여러가지 자산 유형의 보호에

대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 및

Unilever의정보 보호에 대한

윤리 강령을 참조하십시오.

이 윤리강령은물리적 자산/소유물, 

금융 자산 및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

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

반드시준수해야하는사항

물리적자산/소유물

직원은반드시:

• 직원은 반드시 일하는 동안 접촉하게 되는

모든 Unilever의 물리적 자산/소유물 등이

손상 또는 오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

주의해 합니다.

물리적 자산/소유물에는 공장 및 실험실

장비, Unilever 제품 또는 부품, 건물, 

컴퓨터 및 회사 차량이 포함됩니다.

각 Unilever 현장리더는반드시:

• 현장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

가능한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.

• 이러한 위험 요소로 인해 현장 자산이

손상될 수 있는 위험과 초래될 수 있는

잠재적인 비즈니스 중단 또는 책임

소지를 평가해야 합니다.

• 위험을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

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재무자산

직원은반드시:

• Unilever의 금융 자산(예: 현금, 은행 계좌

및 신용 카드)를 보호하고 남용, 분실, 사기

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.

• 현지, 지역 및/또는 글로벌 금융 및/또는

재무 당국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

역할과 서열에 따라서만 서약, 지출, 차용

또는 기타 금융 거래를 승인해야 합니다.

• 헤지 계약이나 거래에 관여하는 직원은

이와 관련된 Unilever 표준을 준수해야

합니다.

지식재산권

직원은반드시:

• 의심되는 위조 상품 또는 특정 제품, 포장, 

의사소통 또는 저작권, 상표, 특허, 

디자인권, 도메인 이름 및/또는 기타

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

마케팅 관행을 법무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
• 새로운 브랜드, 하위 브랜드, 서비스, 
디자인, 발명, 의사소통, 광고 및 판촉물을
연구, 개발 또는 출시 준비 시, 특허, 의장권
및 상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
필요한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
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제3자와의 공동 작업 수행 시, Unilever의
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결과를 자유롭게
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항이 포함된
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절대해서는안되는일

직원은절대:

• 허가 없이 Unilever의 물리적 자산/ 

소유물 등을 제거하거나 부적절한

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• 고의로 제3자의 유효한 특허권, 

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 등 기타

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.

Unilever의자산보호 (물리적/재무적자산및지식재산권)


